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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사진의 발급서식 규정이 없어 항공사진만 복제(인화)하여 제공함에 따라

 발급한 항공사진에 인증 표식이 없어 시에서 발급한 항공사진임에도 신빙성과

 신뢰도가 저하되었으나 발급절차를 개선하여 전국 최초로 항공사진에 인증문안과 

 전자관인을 날인 발급함으로서 시정의 신뢰도 향상과 비교우위 확보

연 도 별
구            분

비  고
계 밀 착 양 화 확 대

계   2,071 358 49   1,664

2007 750 143 29 578

2008 897 163 20 714

2009 424 52 372 2009. 5 현재

항공사진 발급 민원서비스 개선

 현황 및 문제점

항공사진 발급 현황

문제점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제21조, 서울특별시지리정보체계

   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항공사진은 별표 및 별지서식에 수수료와 신청서식에 대한 규정만 있고

   발급서식 규정이 없어 항공사진만 복제(인화)하여 제공함으로서 발급한   

   항공사진에 인증 표식이 없어 시에서 발급한 항공사진임에도 신빙성과 신뢰도가  

   저하되고 재산권 관련 소송의 증거 자료로 인용 시  위ㆍ변조 우려가 있음. 



  [위ᆞ변조의 실익]

  기존무허가건물(1982년 제1차 항공사진 촬영일 기준)은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자격 취득 및 공익사업에서 보상(주택특별공급)대상이

  되어 재산상 이득을 취할 수 있음. 

 개선방안

  서울특별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리정보 제공대장(별지 제1호 서식)에 등재만 하고

  일반인에게 항공사진을 발급하던 절차를 개선하여

  항공사진교부 목록을(민원인이 신청한 항공사진 파일 첨부) 기안(팀장전결)후

  전자문서시스템에서 관인날인을 받아 첨부한 항공 사진파일을 복제(인화)

  하여 민원인에게 교부 

[인증 문안]

발급번호 제 호 확인자 : (서명)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0000년 00월 00일 촬영한 항공사진을 위와 같이 확인 발급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서 울 특 별 시 장(인)



구           분 현   행 개   선 비   고

 1. 항공사진 교부 결재 시 항공사진
   파일 첨부 여부 

 내부결재
   - 미 첨부

 일반기안
   - 첨부

 2. 항공사진 관인 날인 여부
 인화지 특성상
 (광택) 날인불가

 전자관인 날인

 3. 개선 효과

 항공사진에
 관인이 없어
 발급여부 수시 
 문의

 항공사진에
 관인 날인으로
 시정의 신뢰도
 향상

 전국 최초
 인증 시행
 -시정우위
  확보

[개선안 비교]

 기대효과

  민원인이 신청한 발급대상 항공사진을 전자문서시스템에서 관인날인된

  항공사진 파일로 복제(인화)하여 교부함으로서 

  우리시에서 발급한 항공사진임을 인증하여 항공사진의 위ㆍ변조 예방과   

  항공사진 서비스 제공의 신뢰 증진을 도모함 - 전국 최초시행 

  (항공사진 촬영일자, 교부일자, 전자관인 날인(인화))

 행정사항

 개선안 시행 및 자치구 통보 : 즉시

첨 부 : 항공사진 발급 개선 전후 사진 각 1매


